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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념 및 유형 

• 개념 : 도난예방을 위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 있거나, 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

• 종류 : 자전거주차장, 자전거보관함, 자전거거치대 

  설치 기준 접근성, 이용편리성,  보관성 최우선 고려  ⇒  불편하면 절대 이용하지 않음  

•  훼손방지용 CCTV,  이용안내문,  위치안내도,  공기주입기,  주차시설 안전표지 함께 설치 

   -  이용안내문 :  : 도난 및 방치에 관한 경고문구, 주차방법, 주행 시 보행자 및 어린이에 대한 양보  

      및 주의 등 에티켓,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 반드시 기재 

•  보도 위는 보행자 불편 고려, 유효보도폭 확보 (해외사례에서는 차도상 설치) 

•  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  ⇒ 주 출입구 인근에 보행 및 차량과 상충이 없도록 설치 

   - 이용목적지가 되는 지점에서 주차시설까지 보행거리가 길면 이용이 떨어짐 

•  식수대, 화단 울타리, 도로 경계석, 흰색노면표시, 포장 ⇒ 주차공간 구분 

•  주차시설과 함께 “방치 및 장기주차 자전거 보관장소”도 함께 설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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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형별 설치 기준 

 자전거주차장 

•  대규모로  자전거보관 가능, 자전거 도난 및 파손 방지, 설치공간 필요 

•  고장 등 유지·보수를 고려하여 무인기계식보다는 유인식이 바람직함 

•  유인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사각지대 발생 없이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방지 

 자전거거치대 

•  보도폭이 좁거나 보행불편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사선(45°)형으로 배치 

•  보행자와 상충방지를 위해 주차영역 표시(흰색노면마킹 또는 포장시행 ⇒ 시인성 개선) 

•  도난·훼손 방지를 위해 본체도 묶을수 있는 프레임묶음형 설치 

• 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CCTV 및 이용안내문 설치 

   ※ 기타 자전거 이용 비수기에도 다른용도로 활용가능한 다기능 디자인 거치대 등 설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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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안전표지> 
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

<공기주입기> : 설치예시 <주차시설 설치공간 노면표시> : 설치예시 

<CCTV>  : 설치예시 

 주차시설의 세부시설 설치예시(공기주입기, CCTV, 설치영역표시, 안전표지 등)  

 자전거주차시설 주요 기준 

-18- 



<이용안내문 – 예시 1> 

<이용안내문 – 예시 2> 

<주차시설 위치 안내도 – 예시> 

 주차시설의 세부시설 설치예시(이용안내문, 위치 안내도 등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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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주차시설 개선 사례 

 

 

6 

 거치대 외에도 이용안내문 외에도 공기주입기, CCTV, 바닥 노면표시, 안전표지 설치 

공기주입기 CCTV 

바닥 노면표시 

안전표지 



자전거주차시설 개선 사례 

 

 

  건물형 자전거주차시설이 있는 경우, 위치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 설치 


